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안내장

※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금ㆍ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모집종사자는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KB라이프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KB라이프생명과 외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2505026(2025.05.26~2026.05.25)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ㆍ적금과 다릅니다.



상품 구성

주계약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보증형)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미보증형)

제도성특약 지정대리 청구서비스특약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납입주기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 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연금개시나이 45세 ~ 85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료납입주기 월납

주1)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약관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2)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연

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료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5년납 10년

0세 ~ MIN [연금개시나이- 15, 70] 세7년납 8년

10년납 5년

※ 최소거치기간 : 보험료 납입완료후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 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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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소보험료(1구좌당) 최대보험료(1구좌당)

5년납 0세 ~ 70세 30만원

100만원7년납 0세 ~ 70세 20만원

10년납 0세 ~ 70세 10만원

기본보험료

보험료에 관한 사항

추가납입보험료

(1)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납입 가능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선납 포함)의 200%를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가능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와 같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200%를 한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재납입하는 경우에도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
는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 보다 해약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일 또는 월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80%범위 이내에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구좌
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
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며, 인출된 금액은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6)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구좌란 보험금과 보장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약의 단위를 의미하며, 구좌당 최소ㆍ최대 보험료 등은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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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사망적립액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 사망시 공시이율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형에 한함)

트리플 레벨업 보증이라 함은 공시이율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에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 계
약자적립액 보증으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관한 사항

(1) �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트리플 레벨업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형에 한함)에 의한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최저한도로 하여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을 구합니다.

(2) �미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
원」으로 합니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

트리플 레벨업 보증비율

5년납 7년납 10년납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보증시점 전일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

100% 100% 100%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30% 125% 120%

연금개시시점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트리플 레벨업 보증비율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10(년)) × 2%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 =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 X 트리플 레벨업 보증비율

단,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 마다 각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 하며,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은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더라도 원

복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연금을 개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금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보증되지 않습니다.

04 / 16   본 상품안내장은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낱장)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입안내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월 40만원(36회 지급)

주1)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부터 3년을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기간
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봅니다.

주2)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계약자는 해당 약관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생활설계자금선택비율을 변경할수 있
습니다.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활설계자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종신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주1)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 이란 생활설계자금의 인출을 위해 계약자가 회사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생활설계자금 선
택비율” 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 을 0%로 하며, 이 경우 생활설계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
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할 경우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합니다.

주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중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주3) �종신연금형(100세 보증)은 “100세-연금개시나이” 횟수만큼 연금연액이 보증지급됩니다.
주4)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해당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각 확정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주5)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주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낱장)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5 / 16

보장내용



주7)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8)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각 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본보

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동시에 선
택할 수 없습니다.

주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10) �상속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상속연금형의 연금액 발생분(납입후 
계약관리비용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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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간 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2.75%)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1년 600 104 17.4% 106 17.8% 106 17.8%

2년 1,200 311 25.9% 318 26.5% 318 26.5%

3년 1,800 516 28.7% 531 29.5% 531 29.5%

4년 2,400 721 30.0% 746 31.1% 746 31.1%

5년 3,000 925 30.8% 964 32.1% 964 32.1%

6년 3,600 1,125 31.2% 1,183 32.8% 1,183 32.8%

7년 4,200 4,200 100.0% 4,200 100.0% 4,200 100.0%

8년 4,800 4,727 98.4% 4,805 100.1% 4,805 100.1%

9년 5,400 5,251 97.2% 5,417 100.3% 5,417 100.3%

10년 6,000 7,200 120.0% 7,200 120.0% 7,200 120.0%

15년 6,000 6,828 113.9% 7,547 125.7% 7,547 125.7%

20년 6,000 6,494 108.2% 7,912 131.8% 7,912 131.8%

기준 : 주계약, 남자 40세, 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 만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증형

주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ㆍ유지비용, 보증비용, 해약공제금액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2)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주3)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5년 5월) 공시이율은 2.5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10년이상은 연복리 0.5%입니다.
주4) �상기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주5)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6)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제 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5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주7)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8)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주9) �상기 환급률은 트리플 레벨업 보증을 반영한 금액이며, 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 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해드리므로 연금개시시점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률은 보증되기 전 금액입니다.
주10)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더라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본 상품안내장은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낱장)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7 / 16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2.75%)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1년 600 475 79.2% 480 80.0% 480 80.0%

2년 1,200 1,059 88.2% 1,076 89.7% 1,076 89.7%

3년 1,800 1,648 91.5% 1,687 93.7% 1,687 93.7%

4년 2,400 2,243 93.4% 2,313 96.4% 2,313 96.4%

5년 3,000 2,843 94.7% 2,954 98.4% 2,954 98.4%

6년 3,600 3,441 95.5% 3,610 100.2% 3,610 100.2%

7년 4,200 4,043 96.2% 4,282 101.9% 4,282 101.9%

8년 4,800 4,634 96.5% 4,956 103.2% 4,956 103.2%

9년 5,400 5,230 96.8% 5,646 104.5% 5,646 104.5%

10년 6,000 5,830 97.1% 6,353 105.8% 6,353 105.8%

15년 6,000 5,948 99.1% 7,156 119.2% 7,156 119.2%

20년 6,000 6,069 101.1% 8,062 134.3% 8,062 134.3%

기준 : 주계약, 남자 40세, 미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 만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미보증형

주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ㆍ유지비용, 보증비용, 해약공제금액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2)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주3)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5년 5월) 공시이율은 2.5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10년이상은 연복리 0.5%입니다.
주4) �상기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주5)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6)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제 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5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주7)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8)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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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선택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 2.75% 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8,400 8,400 8,400

종신연금형

20년보증 252 348 348

100세보증 220 316 316

기대여명보증 250 346 346

확정연금형

5년 확정형 1,679 1,746 1,746

10년 확정형 850 927 927

15년 확정형 574 655 655

20년 확정형 435 520 520

상속연금형

연금액 41 202 202

피보험자 사망시 
일시금 지급 8,358 8,195 8,195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보증형 기준 : 주계약, 남자 40세, 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 만원

※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선택 시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주1) 상기 예시금액은 2025년 5월 현재 공시이율 기준(연복리 2.5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2)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주3)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주4)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속 유지 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5)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5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상품은 보험계

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입니다.
주7)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주8)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이 반영되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9) 연금개시시점의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연금을 개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금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보증되지 않습니다.

연금지급액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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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선택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 2.75% 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50%) 가정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6,069 8,062 8,062

종신연금형

20년보증 182 334 334

100세보증 159 303 303

기대여명보증 180 332 332

확정연금형

5년 확정형 1,213 1,676 1,676

10년 확정형 614 889 889

15년 확정형 414 629 629

20년 확정형 314 499 499

상속연금형

연금액 29 194 194

피보험자 사망시 
일시금 지급 6,039 7,865 7,865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미보증형 기준 : 주계약, 남자 40세, 미보증형,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 만원

※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선택 시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주1) 상기 예시금액은 2025년 5월 현재 공시이율 기준(연복리 2.5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2)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주3)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주4)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속 유지 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5)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5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상품은 보험계

약대출이율)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입니다.
주7)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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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
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
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가 3대 기본원칙 지키기(품질보증해지) 등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
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
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낱장)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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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가입제한

보험계약 가입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예시, 알아두실 사
항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3% 입니다. 단,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
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따릅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
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
까지”보호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
길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계약자와 관련된 사항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범위,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의 사항을 우선
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한 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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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여부 등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유의사항

보험 리모델링이라 불리는 승환,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는 원금 손실 가능성, 보장 범위의 감소, 사업비 중복 부담, 보험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계약 해지 시, 해지로 인한 불이익 여부와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및 유의사항 등 
“보험계약 비교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상담]
■ 당사안내 : 1588-3374 
■ 생명보험협회 : 대표전화(본부) (02)2262-6600, 소비자보호부 (02)2262-6565

[분쟁조정]
■ 당사안내 : 1588-3374
■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라이프생명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 www.kb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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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588-337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타워 (06253)
www.kblife.co.kr


